
  

소송종류  민사소송 법 원 명  인천지방법원

사건번호
 2014가합 ○○○○○ 

 2015가합 ○○○○○
사건유형

 임대차보증금(본소)

 건물명도(반소) 

원    고 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피    고  ◇◇◇ 외 1명

판결선고일  2016. 6. 24. 비    고

사건개요

-  1. ○○○사무실 임대차 계약

구 분 계 약 기 간
임대인

임대차보증금
지분1/2 지분1/2

최  초 2007.09.16. ~ 2009.09.15.(2년)
◇◇◇

□□□ 300,000천원

1차 연장 2009.09.16. ~ 2011.09.15.(2년) □□□ 300,000천원

2차 연장 2011.09.16. ~ 2013.09.15.(2년) ○○○ 300,000천원

- 2014.7.31. ○○○지분 전부 매각(매입자:◇◇◇): ○○○지분 

36,873,670원 배당

- ○○○와 ◇◇◇은 불가분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, ○○○와 ◇◇◇ 모

두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

- 채권 보전을 위해 ◇◇◇의 낙찰 지분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동

시 진행 하였으나, ◇◇◇ 원 소유 지분은 교육청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

있어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이므로 기각됨

주    문

1.  원고에게 피고 ◇◇◇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

과 동시에 263,126,330원 지급하고, 피고 ○○○는 피고 ◇◇◇과 공동하

여 263,126,330원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◇◇◇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

하여 1/3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 ◇◇◇이 각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

○○○ 사이에 생긴 부분의 1/5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 ○○○가 각 부

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구취지
- 본소: 피고들은 각자 원고(반소피고)에게 263,126,330원 및 이에 대하여 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이후부터 다 갚

임대차보증금 및 건물명도 청구소송



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- 반소: 원고는 피고(반소원고) ◇◇◇로부터 150,000,000원을 지급받음과 

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◇◇◇에게 인도하고, 피고 ◇◇◇

에게 6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일부터 위 

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,0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

라.

판결이유

- 잔존 임대차보증금 263,126,330원과 부동산 인도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

계에 있는바, 동시이행관계의 존재효에 의해 원고의 지연손해금의 발생은 

저지됨.

- ① 임대차계약 및 갱신 시 공유자들이 하나의 계약서에 연명하는 방식으

로 작성, ② 피고들을 가리켜 ‘을’이라는 호칭 하에 권리·의무의 공동

주체로 표현, ③ 임대차계약서에 피고가 주장하는 분할채무와 관련된 내

용의 언급이 전혀 없음, ④ 피고 ○○○의 1/2지분에 관하여 선순위근저

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원고는 대항력이 없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

체결한 사실로 보아 피고의 분할채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. 

-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전부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불가분채무이기 때문이

며, 피고 ◇◇◇에게 피고 ○○○의 무자력에 대한 위험을 전가하기 위하

여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

않음. 

-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천광역시○○○회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

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음.


